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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dentified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from the early stage of acquisition to disposal 

during the materiel life cycle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of standardization process.

Methods: Through improvement of duplicated deliberation for the revision of military specification, unification 

of technical change proposal reception organization, and resolution between the conflicting parts of laws and 

regulations, simplifying the standardization procedure and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the civilian stand-

ards were gained.

Results: We have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standards and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defense and pro-

posed the standards-driven documentary standards as a measurement standards and reference standards 

to expand the activities.

Conclusion: Through a standardization survey, we came to conclusion that we need to change the concept 

of standardization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from making the specification to using the means of efficient 

management of militar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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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표준은 인류가 공동사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사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관습 등도 

넓게 보면 인문사회학적 표준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

다.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표준의 역사는 인류가 국가

를 형성한 시기와 비슷하다. 이는 표준이 사회의 정치

적, 경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이

나마 짐작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류 최초의 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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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7000년 무렵 이집트에서 무게를 측정하던 단위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고 전하여 지고, 동양에서는 중

국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처음 시행한 

일 중의 하나가 도량형의 통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의 경제를 공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

을 제정하고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M.J. Shin, 

2007」

현대에 있어서 표준은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후 표준의 중요성은 더욱 높

아져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 아래 있는 것

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 

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는 밝히

고 있다. 「Y.G. Kim, 2010」 세계 각국은 표준을 선점

하여 시장 지배력을 증대시키고, 무역 자유화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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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제표준을 확대하면서 역으로 표준을 무역 규제의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표준은 국

민이나 소비자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각종 

환경 규제나 안전 기준, 각종 정보의 제공 수단으로 표

준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수품의 획득에 있어서 표준화는 군수품 총 수명 주

기 동안의 운영유지 비용을 결정하고 운영지원 간 부품 

단종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획득사업의 지원 업무로 취급되어 왔다. 미국은 일찍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4년 MIL SPEC Reform

을 통하여 획득제도 개선을 수행하였다. 시스템 공학 측

면에서도 연구 단계별로 상호운용성, 호환성 관련 요소를 

식별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JSB(Joint Standardization 

Boards: 합동표준화위원회)를 통하여 중점 표준화 대

상 품목을 식별, 관리하도록 하여 군용전지, 군용 발전

기 등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

는 상용품에 기반을 둔 MOSA(Mod- ular Open Systems 

Approach: 모듈식 개방형시스템 접근방법) 제도를 도

입하여 무기체계 개발기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용품의 군수분야 활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NATO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19, 28, 

29]

우리나라도 민간분야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시 

표준화와 연계될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 표준화동향 

조사를 하도록 하여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를 강화

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표준화 요소를 

식별함으로써 개발기간 및 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

고 있다. 2010년 11월 발표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표준화 정책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수요자 중심의 표준정보 서비스, 민간

과 정부의 협업 강화 등 국제표준 활동 강화, 민간 표준

기관의 활용,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할 것

을 명시하였다.

국방 분야의 표준화 업무체계는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을 기점으로 대폭 변화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표

준화업무의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미

흡,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훈령 간 불일치, 표준화 정책 

주관부처 불명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및 NATO에서의 군수품 

표준화에 대한 개념과 민간분야에서의 표준화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 국방 분야에서의 군수품 표준 및 표준화

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국가표준기본법을 비롯한 

표준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표준화 활동 영역을 식별

하여 군수분야에의 적용 여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

여 지금까지의 성문표준 위주의 표준화 활동을 측정표

준, 참조표준으로 확대하여 국가표준 나아가 국제표준

에 부합할 수 있는 선진 군수품 표준체계를 구축할 것

을 제안하였다. 

2. 문헌연구

2.1 표준(화) 정의

표준화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IEC Guide 2(2004)

에 따르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

의 질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활

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KS A ISO/ IEC Guide 2(2002)

에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활동’이라 정의되

어 있다. 즉, 표준을 공식화하고 발행하고 이행하는 과

정들로 이루어진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표준화의 중요

한 이익은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를 본래의 의도

된 목적에 적절하도록 개선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방지하며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KS Q 3534-4(2009)에는 ‘표준을 설정하

고 이것을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은 표준화에 대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것

이고 법령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표준기본법에서

는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

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

표준·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정한 모든 표준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성문표준에 대해서는 ‘성문표준이란 국

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규격, 지침 및 기

술규정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산업표준

화법에서는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으

로 정의되어 있다.

국방 분야에서 군수품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대

한 정의는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88호, 2012. 2. 3.) 및 방위사업청의 표준화업무지

침(방위사업청지침 제2011-29호, 2011. 10. 27.)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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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어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용어 정의에서는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목록화, 형상관리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활동

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표준화

업무지침에서는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

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품

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의 지정에 관한 제반 활

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목록화 업무를 규정하

고 있는 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유사하다.

이를 종합하면 국방 분야에서의 표준화란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

하며, 표준이란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

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품목

지정, 규격제정, 목록화, 형상관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활동들은 모두 성문표준과 관련된 활동으로 국가

표준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표준화 및 표준과는 차이가 

있어 표준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활동에 대한 재정의

가 요구된다. [5, 13, 14, 22]

2.2 표준화 관련 법령 및 제도

민간 분야는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정보통

신산업진흥법과 같이 표준화를 위한 법을 기반으로 하

여 관련법을 연계, 표준화를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국방 분야는 방위사업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서 확대 

명시하고 표준화를 위한 지침은 대부분 방위사업청 지

침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방 분야는 성문표준 위주의 

법령체계를 갖춘 반면 민간 분야는 참조표준, 측정표준, 

성문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민간 및 국방분야

의 표준화 관련 법령체계의 차이점은 <Table 1.>과 같다.

민간 분야는 국가표준기본법을 근거로 적합성평가와 

성문표준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민군겸용기술

사업촉진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서, 계량표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 

등 전문화된 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방 분야는 방위사업법에 하나의 조항으로만 언급되

어 있고 대부분이 훈령 혹은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부처와의 협조, 국방부 및 각 군, 방위사업청 간의 

협조에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은 성문표준과 관련하여 국

방 분야와 민간 분야 공히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서 국

방표준의 민간표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동

법의 시행령인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 제45조

를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

되는 민수규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방규격에

서 인용하고 있는 KS를 개정 혹은 폐지하고자 할 경우 

기술표준원장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지금

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

는 근본적으로 국방규격에서 인용한 KS가 식별되지 못

하고, 방위사업청과 기술표준원간 이러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

규격’)이 정하여졌을 때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

출‘하도록 정하여 조달청에서 부처규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달청에서는 부처규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달청규격(정부규격)이 대부분 KS로 대체

되고 일부 가구류에 대한 규격 12종 만을 관리하고 있

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구매방식이 다수공급자(MAS: 

Multiple Award Schedule) 계약방식으로 변경됨에 따

라 2006년 이후 대부분의 조달청 규격을 폐지하고 부

처규격 관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어 물품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군수품관리법이 물

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조달청 구매가 증대되

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분야의 규격을 우선 적용하고 국

방규격의 제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민군

겸용기술사업법에서 민수규격의 우선 적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처규격의 파악 및 관리가 중요

하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없어진 부처규격의 종합 관리 

기능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 조달물품의 목록화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1991년 최초 법령 제정 시 조달청과 국방부가 

물품목록제도담당기관이 되어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동법 시행

령 제8조에는 번호체계를 군수품의 NATO 식별번호

체계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2000년 2월 28일 개정

되면서 조달청 고유의 식별번호체계를 갖추어 군수

품과는 부여체계가 이원화되었다. 민군겸용기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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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민간 분야 국방 분야

법령 연관법령 주관기관 법령(훈령, 지침) 주관기관

참조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15, 16조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참조표준센터)

없음

측정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9~14조,

17조, 19조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계량에 관한 법률 한국계량측정협회 정밀측정장비획득업무지침
방위사업청

(85표준창)

성문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

산업표준화법

제2장(KS)
기술표준원

방위사업법 제26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방위사업관리규정

- IPT형상관리업무지침

- 표준화업무지침

- 국방규격서식및작성에 관한지침

- 운용단계무기체계형상 관리업무 지침

- 무기체계내장형 SW 획득 및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

사업촉진법

(민군겸용기술사

업공동시행규정)

지식경제부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 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 시행규정

- 민군규격통일화업무지침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

지원단)

물품관리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조달청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제27조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방위사업관리규정

- 군수품목록관리업무

- 군수품목록화업무지침

방위사업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1조, 26조

방송통신기본법 

제28~34조
방송통신위원회(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

국방상호운용성관리규정

방사청정보기술아키텍쳐관리지침

방사청정보화운영규정

상호운용성관리지침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관리지침

국방부장관

(정보화기획관)

방위사업청

정보통신산업진

흥법 제2장 3절

지식경제부장관(정보

통신산업진흥원)

적합성 

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1~25조

산업표준화법

제3장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항공법

제15조~제20조
국토해양부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에관한법률

(감항인증)

- 군용항공기감항인증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

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등)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품질경영)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관리지침

국방기술품질원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촉

진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able 1. Comparison of the Standardization Laws and Regulations in the Private and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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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주요 전략 요약

EU

 1. 유럽표준화기구 간 협력    2. 현재의 장점 강화      3. 정책입안기관의 참여

 4. 표준의 편익 증진          5. 서비스 부문의 발전    6. 사회 요구에의 부응

 7. 중소기업,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미 국

 1. 국제표준화 전략 : 국제적으로 제정 원칙, 기술규정과 조달에서 가능한 한 표준 활용, 

    컨소시엄/포럼 활성화, 국제 필요성에 부합하는 표준화에 전념

 2. 국내 표준화 전략 : 미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일화 된 표준 생산, 

    모든 이해관계자는 과잉을 줄이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 

    적절한 자원과 안정적 자금체제 제공, 국가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표준 제공

영 국

 1. 기업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와 사용 증진      2. 정책, 규정 및 공공 조달에서의 표준화 사용 도모

 3. 모든 관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표준화 기반 개발

 4. 국제표준 활용 최적화                       5. 표준화 능력을 이용한 국가경제 내 혁신 촉진

일 본

 1. 시장적합성 및 효율성 확보 : 표준화 요구에 적절한 대응, 

    이해 관계자의 표준화 활동 참여, 표준 작성의 신속성, 투명성

 2.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3. 표준화정책과 연구개발정책 연대

중 국
 1. 시장경제형 표준체계 구축      2. R&D 표준 연계 

 3. 표준제정 우선순위 선정        4.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로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Table 2. Major Country Standardization Strategy

공동시행규정 제41조 3항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

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통일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령간

의 충돌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민간과 국방 분야의 표준화 관련 법령의 가장 뚜

렷한 차이점은 민간 분야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기

본 원칙과 절차, 관계 등을 명시하고 이를 기본으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정보

통신산업진흥법과 같이 산업별 특성에 맞도록 표준

화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상호 연계되어 표준화를 체

계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구속력을 갖고 있는 반면, 

국방 분야는 방위사업법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대부

분 방위사업청의 훈령 및 지침으로 되어 구속력이 미

흡하고, 특히, 표준화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추진

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3, 5, 8, 18, 20] 

2.3 표준화 동향 분석

2.3.1 민간분야 표준화 동향

주요 국가별 표준화 전략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R&D와 표준의 연계 강화와 전문 인력

의 양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

해 총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민간분야에서는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해 국민

이 참여하는 표준제정과 여러 가지 인증제도의 중복을 

해소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민간 표준협력개

발기관 지정 확대로 정부와 민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 설계단계에서 표준정보를 활용하도록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KS 제정에 있어 표준 제·개정업무의 민관 이관을 가속

화하고 국제협력, 국제표준 부합화 등 정책 기능을 강

화하여 산업체 지원을 위한 적합성평가 및 인증업무 강

화, 지식재산권 지원 활동 확대와 국제표준화 협력 및 

참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민간 분야는 국가 3대 표

준 별로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

표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적합성정책국의 설치로 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정의무인증 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여 중복 인증을 방지하며, 민간 주도의 표준화 

정책을 확대하고자 표준협력개발기관으로 기능을 이관

하고 있다. TTA는 먼저 단체표준 제정 후 주요 사항을 

선정하여 국가표준으로 격상시키는 상향식 표준화 체

계를 기 구축하였으며, 관련 기관들은 국제표준화 활동

을 활성화하여 ISO/IEC 표준화 기구 의장, 간사 수임 

활동 건수는 세계 10위권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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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중요도 판단

총점 순위
0점 1점 2점 3점 4점

기술 수요 및 기술수존 조사 등 소요기획 단계 31 59 31 27 17 270 11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 5 15 54 45 46 442 7

시험평가 단계 6 27 57 54 22 391 9

표준품목지정, 재고번호 부여 등 목록화 단계 8 7 19 36 95 533 3

국방 규격서, 도면제정 등 규격화 단계 1 10 10 34 109 568 1

원가 산정 등 계약 업무 23 37 57 34 13 305 10

제조 등 군수품 생산 활동 13 13 34 51 54 450 5

형상통제, 규격 개정 등 형상관리 활동 0 10 20 52 85 546 2

시스템 인증, 품질보증 12 14 35 47 56 449 6

유지부품 확보 증 군수지원 활동 5 20 32 53 55 463 4

자재 조달 등 국내외 구매업무 5 31 38 59 32 412 8

Table 3. Linkage of the Standardization Work 

민간업체의 표준참여 활성화로 ITU 활동 건수는 세계 

2위권에, 측정표준 분야에서 교정 측정능력은 세계 7위

권에 있다

2.3.2 군수분야 표준화 동향

국방 관련 표준화 기관은 방위사업청을 제외하고는 

잦은 전보 및 현역인력 활용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

련 교육체계 구축 역시 미흡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를 포함한 각 군별 조직이 군수

참모부 및 계약관리본부 소속으로 획득 초기 표준화 업

무 수행에 애로가 있으며, 규격화, 목록화 등 성문표준 

위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는 정책을 포함한 표준화 관련 

실제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방

위사업청 표준 주관부서인 표준관리부가 계약관리본부 

소속이어서 계약업무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어 정

책 수행에 제한이 있다. 최근, 표준관리부의 표준기획팀

을 분석시험평가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나 업무 수

행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및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는 국방부 군수관리관

실에 표준화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유명무실하

게 운영되고 있어 군수품 표준화 정책기능의 확립이 시

급한 실정이다.

성문표준 이외에는 제 85표준창에서 측정표준의 일

부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군 소속이어서 국방부를 대표

하여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획득과정에서 정밀 측

정 장비 확보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이를 위한 활동

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체계에 재정

립이 요구되고 있다. 참조표준은 훈령상 어디에도 명시

되지 않아 활동 역시 전무한 실정인데 국가표준기본법

이 명시한 3대 표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간기술의 국

방 분야 접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측정표준, 참조표준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표준화 관련 정보체계는 각 군은 방위사업청 조달정

보체계와 국방기술품질원 형상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하

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각 군의 장비정보체계, 물자정

보체계에 표준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형상자료에 대한 최신화 지연, 사용 편의성 및 데

이터 신뢰도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국방

전력발전업무훈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이 일치하지 않

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일치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

이다. 

3. 군수품 표준화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3.1 표준화업무 수행 실태

표준화 업무 수행 실태를 조사하고자 관련 기관별 실



품질경영학회지 제40권제3호/301

태조사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은 획득 초기단계에서의 군수품 표준화 실태조사

를 위하여 방위사업청 사업관리팀(이하 IPT), 국방과학

연구소(이하 국과연), 개발업체의 연구 개발자들을 주

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조사 인원은 방위사업청 IPT 19

명, 육‧해‧공군 본부 19명, 국방과학연구소 64명, 방위산

업체 68명 등 170명 등이다. 표준화업무 수행 경력은 5

년 이하가 54%로 절반을 넘고 있어 대부분의 인원이 

표준화 경력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표준화업무와의 연계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3.>과 같이 규격제정 등의 업무를 가장 연계성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이 형상관리 활동, 표준품

목 지정, 목록화 업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요기획 

업무, 계약 업무, 시험평가 업무 등은 표준화와 연관성

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수행 간에 표준화와 관련되는 업무를 나열하고 

응답자에게 이 중 표준화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선정하게 한 결과 <Fig. 1.>과 같이 인증제도, 정

밀측정, 기술동향 조사에 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연구개발자가  

획득초기에 표준화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지 못하

고 있어 관련 규정 보완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측정표준, 적합성 평가 등 민간에서의 표준

화 활동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경향은 민간에서도 유사함을 알 수 있는데, 품질경

영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논문 주제 분류를 분

석한 결과 표준화에 관한 주제가 1건도 없음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Fig. 1. Standardization Awareness

표준화 활동 단계를 보면 <Fig. 2.>와 같이 PDR(기

본설계검토)이 26%, CDR(상세설계검토)이 31%로 나

타나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체계개발 단계를 표준화 

활동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 관

련 업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보체계는 형상관리정

보체계, 조달관리정보체계, KS표준정보체계의 순이다. 

국방 관련 정보체계가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

는 것을 고려할때 KS 표준정보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분야에서 표

준정보체계 구축시는 KS 표준정보를 연계 서비스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Beginning of the Standardization 

Work

3.2 군수품 표준화 발전방안

3.2.1 3대 표준의 균형발전

국가표준기본법에는 국가표준을 측정표준, 참조표

준, 성문표준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3

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산업활동과 밀접한 측정표

준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이 선진화 될수록 측정표준, 참조표준의 활용도가 증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공군 산하에 있는 제85표준정

비창을 국방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하여 군수품 측정표

준에 대한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 분

야 참조데이터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참조표준센터와의 

연계를 주관하도록 하여 기존의 성문표준 조직과 함께 

국방 분야에서도 3대 표준의 균형 발전과 국가표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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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andardization Improvement Method in the Acquisition Process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3.2.2 민수표준의 활용

국가표준기본법 등 법령에서 명시한 국가표준과 국

방규격의 효율적 연계와 민수규격의 활용을 위하여는 

단순 국방 표준화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형상관리, 군

수지원, 계약 및 원가 산정 등 연관되는 관련 획득제도

의 동시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의 규격이 약 

28,000종으로 민수규격 활용을 위하여 부처규격에 대

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간 단체규격의 

개발이 미흡하여 부처규격의 활용이 중요하다. 국방 분

야는 전산업분야와 연관되어 각 부처와 유사규격의 존

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부처규격을 관리하

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이 추진하

고 있는 표준협력개발기관제도를 활용하여 민군규격통

일화사업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을 부처규격 분야 

표준협력개발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각 부처규격과 

국방규격 간의 통일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므로 정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민간표준화단체를 활용하여 민․군간, 사업간의 상호운

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3.2.3 기획단계에서의 표준화 활동 강화

선진 각국은 무기체계 개발 초기단계부터 표준화된 

부품, 구성품을 연구개발 시 적극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품단종을 예방하고 나아가 총 소유비용의 절감을 기

하고 있다. 법령에서 기획단계에서의 표준화 동향조사

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기획조사단계에서의 표

준화 활동이 미흡하다. 따라서 획득 초기에서의 군수품 

표준화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산출물을 명시하여 강제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3.>은 단계별 표준화활동

내역 보완사항을 제안한 것이다.

3.3 군수품 표준화 조직 및 제도 개선

군수품 표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식별된 사항은 정

책 부재 및 임무의 편중이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표준

화정책은 국방부 총수명주기관리팀에서 주관하되 이에 

부응하도록 인력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방위사업청의 표준기획팀의 일부 조직을 통합하여 운

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Table 1.>에서처럼 이원

화되어 있는 표준화 관련 훈령은 하나로 통합하여 국방

부훈령으로 하고 세부 업무지침은 방위사업청 지침으

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방위사업청의 규격 제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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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와 같이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고 규격 개정은 

규격작성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

장비의 규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잠정규격제도를 

도입하여 규격작성관리기관에서 잠정 제정 운영하고 

최초운용능력(IOC) 평가 종료 시 정식규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군수업체 수준 및 각 군 군수사

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품의 규격

작성관리기관은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기술품

질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표준화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수품 표준화업무

를 주도하는 방위사업청의 표준화 종사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나, 단기간 근무의 현역 임용, 순환보직 등

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현역의 보직을 최

대한 억제하고 기술표준원의 연구관제도, 조달청의 전

문관 제도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

수품표준화 관련 전문교육을 국방대학교 뿐 아니라 각 

군 대학,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표준

화 관련 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간도 단기, 장기 등 다

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대상도 획득업무에 종사

하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 표준화 관련 교육과정을 이

수하도록 하여 민·군간 표준화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

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4.1 논의 및 의의

군수품 획득에 있어서 표준화는 군수품 총 수명 주기 

동안의 운영유지 비용을 결정하고 운영지원 간 부품 단

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계 각국은 연

구개발과 표준, 특허를 연구개발 초기부터 상호 연계하

여 사업을 관리하도록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기하고 있

다.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표준의 영향 아래 있다

는 OECD의 보고서처럼 ‘95년 WTO/TBT 협정 체결 

이후 표준이 무역장벽의 판단기준이 되고 상품 교역을 

위한 품질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표준이 

기술혁신의 도구로써 혹은 ISO 9000, ISO 14000처럼 

기업 경영 전략 도구로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그 영역과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도 이제 

더 이상 과거 규격으로만 인식하였던 표준화 개념을 버

리고 군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 군수품 획득

의 기술적 도구로 활용하는 표준화의 개념 정립과 업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방부에서는 총수명주기관리

팀을 조직하였고 국방 획득제도 개선의 하나로 국방부

에서는 군수품 표준화를 총수명주기와 연계하여 획득 

초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총 수명주기 동안의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이에 맞는 업무체계를 재정립하며 업

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제한된 국가 재원 및 국방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경제적인 국방력 건설을 기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였고, 그 영역을 장비별 표준화에서 구성품의 표준화

로 확대하였으며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측정표준, 참

조표준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획득 초기부터 단계별 표

준화 활동 내역을 식별하고 현 업무 중 개선할 사항과 

향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 민간의 표준

화 관련 법률과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및 국방 관

련 훈령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민간 분야에서는 

각종 법령과 관련 기구에서 정의한 표준 및 표준화 업

무를 분석하였고 국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NATO 등에서 정의한 표준화업무를 비교하여 향후 군

수품에서 수행하여야 할 표준화의 역할을 반영한 표준

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표준화 업무별 현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내용을 검토, 연구하였고 향후 더 발

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을 조사하였다. 기관별 임무를 

분담하여 정책․제도는 국방부, 실행업무 종합 및 주관은 

방위사업청으로 구분하고, 정식규격 제정은 방위사업청 

표준관리부로, 약식규격 제정 및 규격 개정은 규격작성

관리기관으로 임무를 부여하였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

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

을 일치시켜 사용자의 혼란을 제거할 것을 제안하였다.  

4.2 한계점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간에 의견 수렴과정이 있기는 하

였지만 본 연구 결과를 바로 실행하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선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관련 조직 신설 및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연구기간의 제약, 연구팀 구성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측정표준 및 참조표준의 도입방안, 

군수품표준화 촉진법 등의 제정을 통한 표준화 전문기

구 조직, 함정건조사업, 전장정보체계사업 등 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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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국방 분야 

표준 정보의 통합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표준정보체계

의 구축, 민간의 용어 표준화사업, 지식재산권 도입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이제 표준은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사회적 책임의 규

범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기업경영 전략과 기술혁신 도

구로써 그 중요성이 더하여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무기체계 총 수명주기 간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

게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방위산업을 국가성

장 동력의 하나로써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표

준화는 단순한 연구개발의 부산물이 아니라 국방 자원

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임을 명심하

고 표준화는 표준화 분야 종사자만이 아니라 획득업무

에 종사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합심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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